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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회신 15-2의 답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
질의회신 15-3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어렵다고 되어있으면서 현재 출입구 에 준하여 사용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.
이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이 현재 출입구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관련법규 중대한 과실로 연결될수 있
어 재차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.

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하며 현재 출입구에 준하여 사용 가능함

17-2
14-4 질의회신을 보면 전고 3,000이하 소형탑차등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전층에 해당되는 사
항인지 질의를 드립니다.

소형탑차 진입 고려는 전층은 권장, 1층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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